
공무원연금 개혁(안) 주요내용
(한국연금학회 2014. 9. 22.)

1. 개혁의 필요성

   저부담, 고급여 불균형 수급구조,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 가중

   □ 적자 : 향후 10년간 52조  □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 : 2013년 484조

2. 연금 개혁(안)

   가. 기여율 등 조정

구분 현행 재  직  자 신규자

공무원기여율

(정부부담률)
7%

2016년 8.0%→ 2026년 10% - 10년간 년 0.2p ↑

(43% 인상 효과)
2016년 4.5%

연금급여율 1.9%×n
2016년 1.35%→ 2026년 1.25% - 10년간 년 0.01p ↓

(34% 인하 효과)

2016년 1.15%→2028년 1.0%

(매년 0.0125%p ↓)

퇴직수당 민간대비39%
2015년 12월 31일 이전 재직기간은 퇴직수당

 → 2016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산식

연금개시연령
2010년이전 60세

2010년이후 65세
2010년 이전 임용자도 25년부터 단계적 연장(2025년 61세→2033년 65세)

유족연금
2010년 이전 70%

2010년 이후 60%
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%

연금인상률
물가인상률

만큼 인상

- 물가인상율에 고령화 지수를 도입(물가인상율 이하로 증액)하고

- 물가인상율 보다 낮게 증액된 연금액의 3%를 재정안정화에 기여
물가인상률 만큼 인상



   나. 기여금 납부기간 조정

    

종전 연금 재직기간 상한연장 종전 연금 재직기간 상한연장

33년 이상 33년 29~30년 미만 37년

32~33년 미만 34년 28~29년 미만 38년

31~32년 미만 35년 27~28년 미만 39년

30~31년 미만 36년 27년 미만 40년
 

   다.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(공제금) 납부

    

2015년 이전

(현재 연금수급자)
2016년 2017년 2018년 … 2055년

3.0% 2.925% 2.85% 2.775% … 없음

     ※ 이행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하고 최초 3.0%부터 1년당 0.075%씩 인하


